
부산광역시고시제2012-252호

장안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굛고시

및지형도면변경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399(2010.11.03)호로 승인된 장안일

반산업단지에 대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일원의 동남권 방

사선 의굛과학 일반산업단지 도로를 개설하고자 룙산업단지 인굛허

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룚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변경승인굛고시하고 동시에 룙토지이용규제기본법룚 제8조 및

룗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룘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산업입지과)

및 기장군(기획감사실)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면

은게재를생략합니다.

2012. 6. 27

부산광역시장

Ⅰ. 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명칭굛위치 및면적 (변경)

가. 명칭 : 장안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 부산광역시기장군장안읍반룡리일원

다. 면적 ┏기정 : 1,320,077.2㎡

┗ 변경 : 1,314,607.8㎡ (감 5,469.4㎡)

※ 변경사유 : 도로(중로2-13) 폭원 확장을 위해 녹지 및 도

로 일부를 동남권 방사선 의굛과학 일반산업단

지에포함하여개발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 (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 (변경없음)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방법 (변경없음)

5. 주요 유치업종및배치계획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 ) 구성비

(％)
비
고기정 증감 변경

계 1,320,077.2 감)5,469.4 1,314,607.8 100.0 -

산업시설용지 771,275.7 - 771,275.7 58.6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555,269.3 - 555,269.3 42.2 -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93,341.1 - 93,341.1 7.1 -

전기장비제조업 42,599.0 - 42,599.0 3.2 -

전기장비제조업,
전자부품굛컴퓨터굛영상굛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80,066.3 - 80,066.3 6.1 -

지원시설용지 44,341.2 - 44,341.2 3.4 -

지원시설 28,509.2 - 28,509.2 2.2 -

폐수처리장 12,801.6 - 12,801.6 1.0 -

가압장 530.5 - 530.5 0.0 -

배수지 2,499.9 - 2,499.9 0.2 -

공공시설용지 504,460.3 감)5,469.4 498,990.9 38.0 -

도로 211,943.3 감)1,269.9 210,673.4 16.1 -

주차장 8,719.5 - 8,719.5 0.7 -

공원 178,386.5 - 178,386.5 13.6 -

녹지 82,499.7 감)4,199.5 78,300.2 5.9 -

저류시설 22,911.3 - 22,911.3 1.7 -

※ 변경사유 : 도로(중로2-13) 폭원 확장을 위해 녹지 및 도로

일부를 동남권 방사선 의굛과학 일반산업단지에

포함하여개발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 도시관리계획의도시계획시설과같음

다. 공공처리시설계획 (변경없음)

7. 산업단지개발을위한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8. 수용굛사용할 토지굛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룗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룘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굛주소(변경없음)

9. 관계도서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의 규정에 의거 부

산광역시(산업입지과)와 기장군(기획감사실)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열람

Ⅱ. 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

1. 산업의 명칭 :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성명 :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및개요 : 변경엾음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 변경없음

5. 사업 시행기간및방법 : 변경없음

6. 도시계획결정에관한사항 : 변경

가. 도시기본계획 : 변경없음

나. 도시관리계획 : 변경

1) 용도지역 : 변경

가) 용도지역(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20,077.2 감) 5,469.4 1,314,607.8 100.0 -

일반공업지역 946,067.4 - 946,067.4 72.0 -

준주거지역 50,946.5 - 50,946.5 3.9 지원시설

자연녹지지역 323,063.3 감) 5,469.4 317,593.9 24.1 근린공원,배수지,녹지,폐수처리장,저류지

나) 용도지역(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부산광역시
기장군장안읍
반룡리일원

자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317,593.9
·지구계제척(감 5,469.4㎡)으로
면적변경

2) 도시계획시설 (변경)

(1) 도로 (변경부문만게재)

①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3 15 집산도로 929
대로
3-1

중로
2-17

일반
도로

사업대상지 (릮05.11.16)

변경 대로 3 176
15~
27.5

보조간선
도로

938
(614)

중로
3-424

대로
3-1

일반
도로

사업대상지 -

②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13 대로3-176

·도로선형변경
-폭 : 15m→ 15m∼ 27.5m
- 연장 : 929m→ 938m
·기굛종점변경없음

·동남권 방사선 의굛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원활한교통소통등을위해도로폭원및
선형일부변경

(2) 주차장 (변경없음)

(3) 공원 (변경없음)

(4) 녹지 (변경부문만게재)

① 녹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완충녹지6 녹지 완충녹지 반룡리 849 일원 17,741.6 감)4,199.5 13,542.1 -

②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완충녹지6 완충녹지
·위치 : 장안읍반룡리 849번지일원
·면적 : 17,741.6㎡→ 13,542.1㎡

·동남권 방사선 의굛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대로3-176) 확장을
위해녹지일부변경

(5) 유수지 (변경없음)

(6)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없음)

(7) 수도공급설비 (변경없음)

(8)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장안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산광역시기장군
장안읍반룡리일원

1,320,077.2 감)5,469.4 1,314,607.8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
부산광역시
기장군장안읍
반룡리일원

1,314,607.8

·단지북측지역의접근성및효율적인토지이
용계획수립을위하여도로폭원확장에따라
도로에 포함되는 녹지 및 기존 도로 등을 지
구계에서제척

나) 가구 및획지에관한계획 (변경없음)

다) 건축물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Ⅲ. 지형도면고시

1. 지형도면작성변경고시내용

가. 지형도면작성조서(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지역굛지구등명칭 위치
면적(㎡) 비

고기정 변경 변경후

장안일반산업단지 부산광역시기장군장안읍반룡리일원 1,320,077.2 감) 5,469.4 1,314,607.8

나. 지형도면및이와관련된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전산자료

(게재생략)

부산광역시고시제2012-248호

개발행위허가제한및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 집단취락지 36개지역에 대하여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3조, 같은법 시행령제6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
행위허가제한과동시에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강서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2. 6. 27
부산광역시장

1. 개발행위허가제한
가. 제한지역조서

구분 지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계 36개소 - 5,375,920

1 공항 대저2동 2440번지일원 793,000

2 송정 송정동 130-1번지일원 250,600

3 오봉산 봉림동 459번지일원 920,000

4 영강중리 명지동 301번지일원 321,500

5 진목 명지동 224번지일원 332,000

6 신포 명지동 3190번지일원 146,200

7 성산 녹산동 97-5번지일원 415,130

8 녹산 녹산동 172번지일원 243,130

9 상덕굛북정굛덕계 강동동 1768번지일원 305,600

10 금호 대저2동 3862번지일원 109,300

11 본맥2 대저2동 4443-1번지일원 72,400

12 작지 대저2동 4973번지일원 107,100

13 신덕 강동동 1512번지일원 116,500

14 중덕 강동동 707번지일원 71,000

15 시만 식만동 351번지일원 109,400

16 식만 식만동 696-3번지일원 110,100

17 용등 죽림동 703-1번지일원 80,500

18 송산 죽동동 66번지일원 74,600

19 해포도 봉림동 738-1221번지일원 105,100

20 산양 녹산동 768-1번지일원 111,200

21 금천1 죽동동 514-307번지일원 49,410

22 금천2 죽동동 355번지일원 26,300

23 통전 봉림동 60-3번지일원 29,860

24 가동 범방동 1605-4번지일원 45,870

25 사구 범방동 112번지일원 31,130

26 생곡 생곡동 198번지일원 42,730

27 화전 화전동 443번지일원 8,540

28 송백 대저2동 6037번지일원 33,850

29 염막1구 대저2동 5200-1번지일원 57,180

30 본맥1 대저2동 4495번지일원 48,080

31 월포 대저2동 4170번지일원 62,320

32 대사3구 강동동 400-1번지일원 25,760

33 칠점 대저1동 4105-1번지일원 45,070

34 마음 생곡동 1064-3번지일원 27,580

35 옥포1 송정동 1290번지일원 27,260

36 옥포2 송정동 710번지일원 20,650

나. 제한내용(대상)

○ 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룚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지구

단위계획수립지침허용용도) 중 다음용도

건축물의건축 비고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근린생활시설중
사.제조업소, 수리점그밖에이와비슷한것으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것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것
가. 창고(당해용도에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것에 한하며 물품저장시설로서 냉
장냉동창고를포함한다)

다.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일로부터 1년 6개월 [단

제한기간내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일 다

음날로그효력은상실]

라. 제한사유

○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제1종일

반주거지역)이 수립된 강서구 집단취락지구 36개지역에

제조업소, 창고 등의 난립으로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이 크

게훼손되고있어

○ 이를 개선하고자 해당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

비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이 예상되므로 지구단위계

획결정(변경) 시 까지한시적으로제한하고자함.

2. 관련도면 : 게재 생략(위의 비치장소도면과같음). 끝.

부산광역시공고제2012-1120호

룗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룘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룗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룘 제3조에 따라

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6월 27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학교 교수단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소방학교의

직제를 개편하고, 사무가 조정된 부서의 명칭을 업무내용에 맞게

변경하며,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담당부서 조정 및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청 과굛담당관 및 직

속기관의분장사무를조정하는등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학교 교육훈련팀 신설 및 종전의 교육운영과를 인재양

성과로명칭을변경함(안 제17조)

나.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소 사업과를 방역과로 명

칭을변경함(안 제19조)

다. 본청 과굛담당관및직속기관의분장사무를일부조정함

(안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 어린이놀이시설총괄기획및조정업무 : 아동청소년담당관

○가스관련업무등자원관리업무 : 신성장산업과

→기간산업과

○원자력안전관련정책총괄 : 재난안전담당관

○노인전문병원건립에관한사항 : 고령화대책과

→보건위생과

○응급의료정보센터에관한사항 : 보건위생과→소방본부

○소방학교교육훈련팀신설에따른부서간분장사무조정

- 시민소방안전교육에관한사항 : 인재양성과

→교육훈련팀

○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소 내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 축산물작업장(도축장) 폐업에따른도축검사업무폐지

- 가축질병및혈청검사 : 시험검사실→방역과

○ 마을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운영굛관리 : 구굛군

→상수도사업본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

역시장(참조 : 정책기획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책

기획담당관(전화 : 051-888-2151~5, FAX : 051-888-2149, E-mail :

bokyong@korea.kr)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굛반대 여부및그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

go.kr)에 게재되어있습니다.

고시공고


